
재정운용세칙

제1조(원칙) 이 세칙은 이 회의 집행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1. 이 회의 재정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2. 이 회의 재정 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3조(대표자의 책임) 회장, 부회장, 집행국,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는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집행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제5조(예산∙결산의 원칙)
1. 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결산을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하며, 재정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회장단 임기와 같다.

제7조(예산안의 편성)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해당 학기의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 개회 전까지, 다음과 같은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임시예산안을 확정한다.

분류 항목 금액 비고

행사

해오름제 작년 예산안과 동일액
등원제 작년 예산안과 동일액

등원제 준비 위원
식비지원 1,000,000

살루스 작년 예산안과 동일액
살루스 준비 위원

식비지원 1,000,000

국가고시 작년 예산안과 동일액
복지 일상 복지 사업 작년 예산안과 동일액

회의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 400,000 1년 총액

과대표 인수인계 상의 후 변경 1년 총액
학생회 인수인계 500,000 1년 총액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500,000
2. 예산안의 산출 근거에 대해선 별도로 첨부한다.

제48조(결산의 작성) 결산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